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드랍오프 ( DROP STORE)로 바뀌는 세탁업소 

 

만약 귀하의 업소가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드랍오프 (drop store)로 바뀌는 경우에는, 아래에 열거된 서류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1 년 1 월 31 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하지 않으면 2011 년도 세탁업소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세탁기계에서 세탁 세제를 제거하고, 세탁기계에 연결된 전기, 물, 가스등의 모든 공급 연결선 (utilities)을 절단하거나, 

또는. 

2)  세탁 기계에서 세탁 세제를 제거하고, 기계에 부착된 펌프 (machine pump )를 제거하거나, 또는 

3)  세탁 기계에서 세탁 세제를 제거하고, 보일러를 제거하거나 보일러선을 끊고, 또는 

4)  세탁 기계에서 세탁 세제를 제거하고, 귀하의 손님이 맡긴 세탁물의 드라이 (drycleaning)를 해오는 면허가 있는 

세탁업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그 세탁 업소에서 발행한 마지막 6 개월간 영수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세탁 기계에서 세탁 세제를 제거하고, 세탁기계를 세탁업소에서 제거하기 바랍니다. 
 

세탁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세제의 제거는 귀 업소의 유독폐기물 수거 회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세탁 기계와 

기타 장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 3 자를 고용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 기록을 남기고, 그 업체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보관하기 바랍니다.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문을 닫는 세탁업소 

 

만일 귀하의 업소가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 문을 닫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 열거된 서류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하지 않으면 2011 년도 세탁업소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1) 귀하의 세탁업소가 세탁업소 문을 닫은 날짜, 세탁기계가 아직 세탁업소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철거되었는지를 제 3 자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물 주인과 세탁업소 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이 일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세탁기계를 제거하실 경우에는, 세탁기계가 철거된 날짜, 세탁기계가 철거되는 곳의 주소, 철거된 그 세탁 

기계가 운반되는 곳의 주소를 밝혀주는 영수증의 복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 영수증은 세탁기계를 

철거한 회사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영수증에는 반드시 실제 유효한 회사 이름, 회사 주소, 그리고 

회사 전화전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정보를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of Illinois 
PO Box 480,  
Bensenville, IL  60106 

 

문의사항은, 1-800-765-4041 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